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123,045,5771,293,156,843 1,170,111,266 [국비331,048,108 기금3,319,289 양여금25,117,000]

2100
교육및문화비           56,354,948626,862,716 570,507,768 [국비11,307,366 기금1,581,619 양여금420,000]

2130
청소년육성             

△5,908,04814,434,543 20,342,591 [국비119,000 기금732,225 양여금420,000]

2131
청소년육성             

△6,138,30312,577,705 18,716,008 [국비119,000 기금727,225 양여금420,000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37,587445,520 407,933  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44,366445,520 401,154  

201 △1,280일반운영비 34,540 35,820  

△1,280 0134,540 35,820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29,070)

  ·청소년교류 및 보호관련 사진 (=340)

100    –필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50통 =

240    –인화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* 1,200매 =

6,000  ·연말연시 청소년선도 홍보물              200 * 30,000부 =

2,000  ·청소년육성보호 종합시행 계획서          10,000 * 200부 =

1,200  ·청소년 국제교류관련 팜프렛         3,000 * 200부 * 2회 =

4,200  ·청소년의달 기념홍보물                    700 * 6,000매 =

4,000  ·청소년문예작품 및 상담사례집             5,000 * 800부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  ·청소년선도사례 및 우수상담사례 우수작 표창장

2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19명 =

465  ·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 표창장          15,000 * 31명 =

  ·연말연시 모범청소년 및 선도유공자 표창 (=1,430)

330    –표창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22명 =

1,100    –부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2명 =

4,500  ·청소년보호 유인물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4,500부 =

2,400  ·청소년수련시설 홍보물                  2,000 * 1,200부 =

2,250  ·청소년행사 육교현판                    450,000 * 5개소 =

<운영수당> (=2,170)

1,960  ·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        70,000 * 14명 * 2회 =

  ·청소년 문예작품 및 선도사례 공모심사 수당

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3명 *1회 =

<임차료> (=3,300)

  ·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차량임차

9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3대 * 1일 =

201 2,400
일반운영비

  ·AG개최도시 연합청소년캠프 차량임차  300,000 *1대 * 8일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2 2,496여비 20,980 18,484  

△4 0110,480 10,484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청소년육성관련 행사 및 중앙부처 출장

2,9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10회 =

2,994청소년보호관련 중앙부처 출장     49,900 * 2명 * 3일 * 10회 =

2,096청소년 수련시설관련 업무협의      49,900 * 2명 * 3일 * 7회 =

2,396청소년국제교류업무 출장           49,900 * 2명 * 4일 * 6회 =

2,500 0310,500 8,000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4,500한·중 청소년 국제교류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3명 =

3,000한·러 청소년 국제교류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1명 =

202 3,000
여비

청소년 해외탐방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2명 =

203 500업무추진비 10,000 9,500  

500 0310,000 9,5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4,000청소년육성시책 및 시설설치 관련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=

203 6,000
업무추진비

청소년 국제교류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1 56,550일반보상금 140,000 83,450  

52,900 09130,900 78,00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5,000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,400한·일 해협연안 청소년 교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,500한·러 청소년 교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5,000청소년 해외탐방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4,000한·중 청소년 교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성년의 날 기념식 출연단체 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000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5,000AG개최도시 연합 청소년 캠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650 119,100 5,45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시상 (=3,950)

3,200  ·모범청소년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6명 =

750  ·청소년육성 유공자 시상                   50,000 * 15명 =

청소년 문예작품 우수작 시상 (=1,400)

300  ·금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명 =

400  ·은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2명 =

400  ·동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4명 =

300  ·장려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6명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청소년선도사례 우수작 시상 (=550)

200  ·금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명 =

200  ·은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명 =

150  ·동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3명 =

301 3,200
일반보상금

연말연시 모범청소년 격려 (시상)             200,000 * 16명 =

307 △13,900민간이전 240,000 253,900  

△18,900 02225,000 243,9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15,000청소년상담실 소식지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,000청소년법인단체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=

40,000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보급                  =

100,000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추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=

20,000청소년복지회 청소년사업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 0415,000 10,000 민간행사보조위탁                

307 15,000
민간이전

청소년놀이마당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

△6,135,89012,072,185 18,208,075 [국비119,000 기금727,225 양여금420,000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

△122,7502,476,950 2,599,700 [국비119,000 기금727,225 양여금420,000]

201 0일반운영비 5,625 5,625 [기금2,812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0 015,625 5,625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청소년육성기금> (=5,625)

4,875  ·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일반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,437 시비2,438]

750  ·청소년지도위원 연수 강사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1
일반운영비

[기금375 시비375]

301 2,000일반보상금 44,625 42,625 [기금22,313]

0 0942,625 42,625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<청소년육성기금> (=42,625)

625  ·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참가자 중식비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313 시비312]

12,000  ·연말연시 선도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6,000 시비6,000]

30,000  ·고3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5,000 시비15,000]

2,000 112,000 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<청소년육성기금> (=2,000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,000  ·연말연시 격려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1
일반보상금

[기금1,000 시비1,000]

307 811,250민간이전 1,682,700 871,450 [국비119,000 기금550,100 양여금150,000]

489,900 02938,200 448,3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<청소년육성기금> (=738,200)

90,000  ·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45,000 시비45,000]

12,200  ·비정규학교 문예행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6,100 시비6,100]

34,000  ·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7,000 시비17,000]

36,000  ·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8,000 시비18,000]

4,000  ·청소년위원회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,000 시비2,000]

120,000  ·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특성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60,000 시비60,000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2,000  ·어려운 청소년 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6,000 시비16,000]

10,000  ·청소년 시범수련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5,000 시비5,000]

400,000  ·청소년문화존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00,000 시비200,000]

<지방양여금사업> (=200,000)

200,000  ·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양여금150,000 시비50,000]

321,350 05744,500 423,150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297,500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19,000 시비178,500]

<청소년육성기금> (=447,000)

20,000  ·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0,000 ]

84,000  ·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42,000 시비42,000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75,000  ·시도청소년 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35,000 시비140,000]

168,000  ·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
민간이전

[기금84,000 시비84,000]

308 214,000자치단체등이전 644,000 430,000 [기금152,000 양여금170,000]

214,000 01644,000 430,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<지방양여금사업> (=340,000)

340,000  ·청소년공부방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양여금170,000 시비170,000]

<청소년육성기금> (=304,000)

72,000  ·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36,000 시비36,000]

72,000  ·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36,000 시비36,000]

160,000  ·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8
자치단체등이전

[기금80,000 시비80,000]

403 자치단체등자 △1,150,000본이전 100,000 1,250,000 [양여금100,000 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△1,150,000 01100,000 1,250,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<지방양여금사업> (=100,000)

100,000  ·사상구 청소년수련관 개·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
본이전

[양여금100,000 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

△6,013,1409,595,235 15,608,375  

307 30,000민간이전 245,000 215,000  

30,000 05245,000 215,000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45,000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청소년수련시설 운영 (=200,000)

10,000  ·함지골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,000  ·양정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 180,000
민간이전

  ·양정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2 50,000민간자본이전 100,000 50,000  

100,000 01100,000 0 민간자본보조                    

402 100,000
민간자본이전

비정규학교 학습시설 구입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 △5,765,140본이전 9,250,235 15,015,375  

30,000 0130,000 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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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0,000청소년공부방 시설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△5,795,140 029,220,235 15,015,375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     

403 자치단체등자 9,220,235
본이전

부산유스호스텔건립(도시개발공사 선투자금)                  =

400
예비비등            

△40,00060,000 100,000  

420
기타                

△40,00060,000 100,000  

702 △40,000기금전출금 60,000 100,000  

청소년육성기금 (=60,000)

60,000  ·어려운청소년 장학금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200명 =


